
2023 수산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
- 수입바이어 지원사업 -

❍ 지원대상 : 한국 수산식품 수입하는 해외 바이어 

❍ 지원기간 : 공고일~ 2023.11.30. 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) 

❍ 지원품목 : 한국 수산식품(HSCODE 수산물 기준)

❍ 지원내용

구분 세부내용 지원비율 지원한도

일반자문 ◦ 통관, 법률, 관세, 위생·검역, 할랄관련, 현지어 표기법 등 자문

  * 국가별 자문가능 내용이 상이하므로 필요시 관할 aT해외지사 문의
100%

연간 
20백만원

특수자문

◦ 미국 수입경보(Import Alert Red List) 해제 컨설팅

컨
설
팅
내
용

1단계 FDA Red List 해제를 위한 업체별 맞춤 자문 진행

2단계 식품안전현대화법 위해요소 제거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

3단계 5회 이상 정상통관 및 기타 안전성 증빙자료 FDA 제출

  * 해제기간 통상 6~12개월 소요되며, 해제 완료시점부터 2개월 이내 정산요청 필요

◦ 미국 수입식품 안전검증(FSVP) 교육 및 컨설팅 

 - FSVP교육비 지원, 유제품 등 정밀분석을 요하는 품목 정밀분석, 

수입업자 개별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

  * 검사준비,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등록 외 비용은 지원 제외

80%

라벨링
현지화

◦ (1단계) 제품 통관사전검토(원료검토), 라벨 사전검토 등

◦ (2단계) 현지 규정에 맞는 라벨링 견본 제작 및 라벨링 제작에 필요한 

영양성분 검사 등 지원(국가별 지원 상이할 수 있으며 샘플 발송비는 지원불가)

  * 1단계 사전검토결과 수입통관 불가인 경우 2단계 지원불가
  * 동판제작, 라벨 스티커 인쇄 및 부착비용, 식품검사 샘플발송비 지원제외

80% 연간 
10백만원

포장패키지
현지화

◦ 한국 수산식품 현지 포장재·용기 디자인 개선 비용 지원

 * 디자인 시안 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, 동판·금형제작 및 포장지인쇄 지원제외

 * 필수식품표기 현지어로 표기한 건에 한해 지원(디자인 개선후에도 전면 한글 제품 지원불가)

 * 디자인 개선 이후 해당제품 수입실적 확인 시에만 정산가능(수입면장 등 제출

  필요하며 ‘23년 수입하지않고 ’24년 수입시 지원가능하나, 수입증빙 제출 시 정산추진됨)

80% 연간 
10백만원

수입등록
·검사

◦ (수입등록) 현지 수입 등록 시 필수 등록(갱신)·검사비 지원

 - 인도네시아 식약처(BPOM), 베트남 식약처(VFA), 태국 식약처(FDA), 등록 등 

◦ (식품검사) 수입식품 검역 시 발생하는 현지 식품검사비·검역비, 

             중국 핵산검사(PCR) 및 소독비

  * 각 국 수입등록·검사 관련 결과 증빙, 2023년 해당 제품 수입증빙 제출 필수

80% 연간 
10백만원

 ※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일체의 번역비 지원 제외



❍ 진행절차 안내  * 신청국가별·해외지사별 진행방법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aT해외지사 문의

▶ 일반자문, 특수자문, 라벨링 현지화 

바이어 → aT해외지사 aT해외지사 전문기관 ↔ 바이어 aT
신청국 관할 aT해외
지사 담당자 이메일
로 사업신청
※ 제출서류:
각 사업별 사업신청서
* 현지 사정에 따라 해외

지사별 신청양식이 다를 
수 있어 문의 필요

사업접수 및 전문기관 
배정
* 신청시 작성한 이메일
로 연락드립니다

· (일반자문) 100% 지원 
 * 자부담 없음

· (수입경보해제) 바이어 → 
전문기관 비용 100% 선지급

· (FSVP/라벨링) 바이어 → 
전문기관 자부담금 20% 납부

· (수입경보해제) 해제 
완료 시 바이어 ↔ 
aT해외지사 정산요청 
및 총 비용의 80% 
정산금 지급

· (그 외) aT ↔ 전문기관 
정산 및 대금지급· 컨설팅 추진 및 자문 

결과보고서 제공

▶ 포장패키지, 수입등록·검사

바이어 → aT해외지사 포장패키지 바이어 aT

신청국 관할 aT해외
지사 담당자 이메일
로 사업신청

※ 제출서류:
각 사업별 사업신청서

 * 현지 사정에 따라 해외
지사별 신청양식이 다를 
수 있어 문의 필요

현지화 전문기관 이용 
or 바이어 자체적으로 진행
· 전문기관 이용은 aT

해외지사 문의
· 바이어 자체적으로 진행 

시 국내 및 해외 디자인 
전문업체 활용가능

 * 국내 디자인업체 활용 시 
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
기업만 이용가능 

① 바이어가 비용 100% 선부담
② 사업완료 후 바이어 → aT해외지사 

담당자 이메일로 정산신청 

· 증 빙 서 류 
적정성 검토
*비용지출 주체
는 바이어여야함 

·aT→바이어 
총 비용의 
80% 정산금 
지급

<포장패키지 정산 제출서류>
1) 정산요청서 
2) 지출증빙 (디자인업체 ↔ 바이어간 

인보이스, 송금확인증 등)

3) 결과증빙 (디자인 개선전·후 시안)
4) 수입증빙 (디자인 개선 이후 해당

제품 수입증빙-2023년에 한함)
5) 디자인 소유권 합의서
6) 용역 표준계약서 (국내 디자인업체 활용시)

수입등록·검사 <수입등록·검사 정산 제출서류>
1) 사업신청서 내 정산신청내역 작성
2) 지출증빙 (인보이스, 송금확인증 등)
3) 관련 등록·검사결과 증빙
4) 수입증빙 (‘23년도 해당제품 수입면장)

바이어 자체적으로 진행

❍ aT해외지사 연락처 : <현지화지원 국가별 주요 안내사항 및 전문기관 현황> 참고

    * 서비스 국가는 현지사정에 따라 확대·축소될 수 있으며, 자문 가능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

❍ 유의사항

 ▶ 일반·특수자문, 라벨링의 경우 현지화사업 신청 후 현지화 전문기관에서 추진건만 지원 가능

 ▶ 포장패키지 현지화에서 국내 디자인업체 활용 시 디자인진흥원 등록기업만 이용 가능

   -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전문회사 등록기업 조회방법 : http://designfirm.kidp.or.kr/com_search/search.asp

   - 신청업체와 특수관계(대표자 동일 등)에 있는 디자인업체 활용 불가

 ▶ 수입등록·검사는 현지화 전문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바이어 자체적으로 추진

   - 일부 수입등록(말련 유제품 등록 등)의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 가능하나 세부 내용은 aT해외지사 문의

 ▶ 여러 건 사업신청 가능하나, 연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 자부담 필요

http://designfirm.kidp.or.kr/com_search/search.asp

